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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서민 대상의 대표적인 생활경제침해 범죄로서 

IT 기술에 기초한 온라인 금융거래 및 통신수단의 발전에 따라 그 사회적 피해

를 확산시켜 왔으며, 지난 2014년 기관사칭에 의한 피해 사례만 보더라도 발

생건수 7,635건, 피해액 97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0.2%, 76.4% 증가함으

로써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급증한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여 그간 경찰은 특별단속과 집중홍보, 

국제공조 강화, 제도개선 등을 전개함으로써 2015년부터 전화금융사기 사기로 

인한 피해가 잠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 2017년의 경우 한 해 동안 총 

5,685건, 약 967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하였다(기관사

칭형 기준). 

특히 최근 들어서는 수사기관 등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외에도 대출사기

형 전화금융사기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2017년도의 전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보면 총 24,259건 발생, 피해금액 약 2,470억원으로 전

화금융사기 피해현황 집계 이래 가장 큰 피해 규모를 기록하였다. 2018년에 

들어서도 전화금융사기는 상반기에만 총 16,338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53.8%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범들은 자신들에 대한 단속‧검거 위험을 피해가는 동시

에 더욱 높은 범죄수익을 겨냥하면서 그 범죄 양상이 더욱 조직화, 국제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수법 또한 더욱 더 정교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의 재확산에 대응하여 경찰에서는 전화금융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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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을 2018년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단속체제를「전종수사체제(전종

팀)」로 재정비하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의 급증과 함께 심화되고 있는 범죄 양상의 

국제화‧조직화, 범죄수법의 지능화·정교화 추세를 감안할 때 전화금융사기 수사

를 담당하는 지능 수사부서의 업무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발생 추세와 경찰의 대응 실태를 점검해보고, 전

화금융사기 수사팀의 적정 소요인력 수준과 이에 기초한 효과적인 전종수사팀 

운영모델을 모색해 볼 시점에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전화금융사기 수사팀의 효과적 운영모델을 염두 하면서, 

전국 경찰관서 전화금융사기 수사팀의 적정 업무량과 소요인력을 추정하고 아

울러 향후 수사체제(조직‧운영)의 개선점 분석에 따른 수사팀 편제와 운영개선

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경찰관서의 각 수사기능이 담당한 전화금융사기 사건들 중에서도, 

금년 2018년 2월 출범한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이 처리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1) 따라서 연구 범위는 경찰관서의 전화금융사기 전종수

사팀(전국 17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2) 내의 전종수사팀, 전국 11개 경찰서 

내의 전종수사팀) 및 여기서 처리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에 한정되며, 그밖에 지

1) 경찰청은 2018년 2월 “전화금융사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전종수사체제」로 단속체제를 재정

비하고, 현재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엄정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그 기본방향은, 

   ① ‘지수대 전종팀’은 전화금융사기 수사에 전종하고, 발생사건 정보분석 및 첩보 수집을 통해 총책·

관리책 등 상선 검거에 주력 

   ② 지방청·경찰서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해 이송대상 축소 조정(현행은 피해금 1,000만원 이상 또

는 입금계좌 3개 이상 사건은 경찰서 → 지수대 이송)

   ③ 오프라인에서 피해금이 이전되는 유형(절취형·보관형·대면편취형)은 지방청별 발생현황·여건에 따

라 강력팀 전담수사체제로 변경하거나, 또는 강력팀이 지능팀의 추적수사를 지원. 

2) 지능범죄수사대는 이하 지수대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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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광역수사대, 경찰서 형사팀, 일반 지능팀에서 다루어진 사건은 제외된다.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경찰의 전화금융사기 대응 현황 및 수사기능의 수

사 업무량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제3장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전화금융

사기 수사 프로세스 및 세부 업무량, 업무손실, 개선점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제4장에서 전화금융사기 수사관의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소요인력을 도출하

고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 연구 요약 및 수사체제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

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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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화금융사기의 추세와 대응 실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도 일컬어지는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3) 즉 

전화금융사기는 아시아지역의 경우 우리보다 먼저 대만에서 2000년경 등장하

여 사회문제로 대두된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국세청 과징금 환급을 

빙자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에서 되었다.4) 그 이후에도 전화금융사기는 수사기관

을 비롯한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끼쳐 왔다. 

200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 규모를 전통적인 기관

사칭형을 기준으로 보면 총 발생건수 68,759건에 그 피해액은 8,213억원이 누

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의 발생은 2006년 이후 약 3년 주기로 순환 증가(cyclical growth)

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08년, 2011년, 2014년에 각각 발생 건수가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금융사기방지법, 법률 제12384

호, 2014.1.28., 일부개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을 이용

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가, 나)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4) 아시아지역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2000년경 대만에서 전화를 이용한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된

다. 대만에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정책을 통해 현지 활동이 힘들어지고 수법이 일상화되자 보이스피

싱은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 2004년경에서 일본에서 전화사기가 유행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는 2006년 5월 18일 「우리은행」 고객이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전화를 받고 800만원을 송금한 사

건이 발생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이 확산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익성이 높다는 사

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2007년부터는 대만이 아닌 중국에서 전문적인 사업장 및 범죄조직들이 나타

나고 그에 따라 보이스피싱은 아시아 전역의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이동규, 보이스피싱범죄의 

이해와 수사, 경찰수사연수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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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였으며, 2017년에도 재차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발생 추세를 구체적으로 보면 2007년 발생건수 3,981건(피해액 

434억원) 수준이던 전화금융사기는 2008년에 8,454건(피해액 877억원)으로 2

배 이상 폭증하였으나, 2009년 5,742건 검거실적에서 보여주듯 등 경찰의 지

속적 단속과 함께 이루어진 휴대폰 국제전화 표시 서비스 시행, 피해예방 광고

홍보, 대포통장 개설방지 시스템구축 등 피해예방 노력으로 2009년에 감소세

로 돌아섰으며 2010년에는 발생건수가 5,455건으로 2008년의 65%, 피해액 

역시 63%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표 1>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2006.6~2017.12)

연도 발생건수(건) 피해액(억원)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2006 1,488  106    779  83  

2007 3,981  434    2,757  2,221  

2008 8,454  877    4,927  5,878  

2009 6,720  621    5,742  12,523  

2010 5,455 553 4,454 6,444

2011 8,244 1,019 7,336 12,853

2012 5,709 595 5,023 11,065

2013 4,765 552 2,386 4,336

2014 7,635 974 4,183 6,247

2015 7,239 1,070 11,534 16,180

2016 3,384 544 3,860 5,682

2017 5,685 967 3,776 4,925

계 68,759 8,312 56,757 8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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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20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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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관사칭형 기준, 대출사기형 제외 
    2) 2006년도 현황은 6-12월(7개월간)
자료: 경찰청 수사국, 보이스피싱 기초통계, 2018.

그러나 이러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공기관 사칭 사기 수법, 인터

넷전화상의 발신번호 변작 수법 등 진화된 사기수법에 의한 전화금융사기가 빈

발하여 다시 2011년 동안에만 8,244건(피해액 1,0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년 대비 사건 수만 51.1%, 피해액은 무려 84.3% 증가하였다. 2011년 이

후에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듯하였으나, 2014년에는 다시 사건 발생이 

급증하여 전년 대비 60.2% 증가하였다. 

2014년 급증한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여 경찰의 특별단속과 합동 집중홍보, 

국제공조수사 강화, 제도개선(지연인출‧지연이체 등) 등을 전개함으로써 2015

년부터 전화금융사기 발생이 잠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 한 해 동안 

총 5,685건, 약 967억원의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하였다.

최근 전화금융사기 유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출사기형 피해라고 할 것이

다. 2017년 기관사칭형 사건 발생 및 피해는 앞서 보듯이 5,685건(피해액 967

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68.0%로 큰 폭 증가하였음에도 직전 고점 년도(2014) 

발생건수 7,635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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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는 18,574건(피해액 1,503억원)의 피해가 발

생하여 2017년도 전체 전화금융사기 24,259건의 76.1%, 전체 피해액 2,470억

원의 60.9%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 추세에서 이미 2014년 사기 규

모 14,570건(피해액 913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표 2>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2013~2017)

구분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합계

발생
건수

피해
(억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피해
(억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피해
(억원)

2013 4,765 552 2,386 4,336 16,869 877 5,757 9,674 21,634 1,429

2014 7,635 974 4,183 6,247 14,570 913 3,987 6,567 22,205 1,887

2015 7,239 1,070 11,534 16,180 11,310 970 4,353 6,464 18,549 2,040

2016 3,384 544 3,860 5,682 13,656 924 7,526 9,884 17,040 1,468

2017 5,685 967 3,776 4,925 18,574 1,503 15,842 20,548 24,259 2,470

증감 2,301 423 -84 -757 4,918 579 8,316 10,664 7,219 1,002

전년
대비

68.0% 77.8% -2.2% -13.3% 36.0% 62.7% 110.5% 107.9% 42.4% 68.3%

주: 1) 경찰범죄통계에 대출사기는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사기범죄에 혼입되어 있음        
    2) 위 표 중에서 대출사기형 통계는 수사국에서 2013년부터 자체 생산‧관리한 자료임 
자료: 경찰청 수사국, 보이스피싱 기초통계, 2018.

다만, 건당 평균 피해금액으로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대출사기형(800만원) 

보다 기관사칭형(1,700만원)이 약 2배 수준으로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처럼 전화금융사기 발생이 순환적으로 재차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① 범죄자 측면에서 볼 때, 우선 그 범죄수법 및 범죄수익모델이 정교화 되

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범들은 다양한 이슈와 개인·금융정보를 활용하면서 현장 대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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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수법을 동원하는 등 범죄수법을 진화‧발전시켜가고 있다. 예컨대, 기관사칭

형의 경우 CCTV 확대, 지연인출‧지연이체 제도의 강화, 대포통장 확보의 어려

움 등으로 온라인 편취가 곤란해지자 피해자와 대면하여 돈을 직접 편취하는 

수법이 2016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대면편취 수법은 2016년 403건에서 

2017년 1,931건으로 약 5배 증가). 대출사기형의 경우 수수료 등 소액을 요구

하는 수법에서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대출 상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발전하

여, 피해금액이 점차 고액화 되고 있다(대환대출빙자 수법은 2016년 3,078건

에서 2017년 6,006건으로 약 2배 증가).

② 피해자 측면에서 볼 때, 전화금융사기 증가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시민

의 금융거래 보안의식이 안착되지 못한 데 있다. 

금융거래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에 대한 경각심

은 둔화되어,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내용을 접하더라도 관심이 없거나 

범죄수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구체적 피해사례를 접하더라

도 자신의 피해위험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잔존하고 있다. 

③ 수사기관 측면에서 볼 때, 전화금융사기의 주기적 재발 원인에는 범죄조

직 상선에 대한 단속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콜센터 등 범죄조직 핵심 역할 피의자들이 대부분 국외에 

소재한 반면, 이들에 대한 추적·검거에는 국제공조 절차, 수사인력‧비용 측면에 

많은 제약점이 있다. 예컨대 가장 많은 콜센터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

는 중국과의 공조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지 못하는 현실도 전화금융사기 발생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5) 

예컨대 2017년 검거인원의 경우,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5,566명→ 25,473명, 63.6%↑), 검거된 피의자 대다수가 대포통장 명의자(계

좌 개설인)에 머물러 실질적 검거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아울러 

미검거 핵심 범죄자들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재발 가능성이 여전한 결과를 남기

게 된다.  

5) 국제공조수사로 중국에서 검거한 인원은 2015년 41명 ⇒ 2016년 10명 ⇒ 2017년 6명으로 감소하

였다. 경찰청 수사국, 전화금융사기 근절 종합대책,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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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2017년 검거인원에 보듯이 계좌 명의자(계좌 개설인)가 20,980명

으로 전체의 82.4%를 차지한 반면, 총책(0.3%), 텔레마케터(1.5%), 송금책

(3.5%), 인출책(7.1%), 계좌모집책(2.2%) 등 실질적 범죄 피의자 검거인원은 

전체의 17.6%에 불과하다.

<표 3> 전화금융사기 사범의 역할별 검거인원 현황(2016~2017)

단위: 명, %

합계 총책
텔레

마케터
송금책 인출책

계좌
모집책

계좌
개설인

기타

2016
15,566
(100%)

120
(0.8%)

647
(4.2%)

450
(2.9%)

1,308
(8.4%)

530
(3.4%)

12,122
(77.9%)

389
(2.5%)

2017
25,473
(100%)

72
(0.3%)

394
(1.5%)

881
(3.5%)

1,803
(7.1%)

548
(2.2%)

20,980
(82.4%)

795
(3.1%)

주: 1)  (  )는 전체 검거인원 중 각 역할 피의자들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경찰청 수사국, 보이스피싱 기초통계, 2018.

 

올해 2018년에 들어 상반기까지의 전화금융사기 발생현황을 보면 그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발생건수·피해금액은 모두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고, 특히 대출사기형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양상

을 보이고 있다(발생 63%↑, 피해액 83%↑). 이처럼 대출사기형이 급증한 데에

는 최근 기준금리 상승(한국은행 2017. 11. 30, 1.25% → 1.5%) 등 대출 금

리인상 분위기가 조성된 점도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상반기 건당 피해금액은 기관사칭형 2,000만원, 대출사기형 870만

원 수준으로, 건당 평균으로는 기관사칭형이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기

관사칭형은 대면편취 수법이 많고, 이 경우 피해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더

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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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8년 상반기 유형별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피해 현황

< 발생건수> < 피해금액(억원) >

자료: 경찰청 수사국, ’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현황 분석, 2018.

다만, 2018년 들어 상반기까지의 발생 상황을 월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그 분기별 증가폭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2018년 1분기 1월

에 약 3,000건의 피해를 기록한 이후 2분기 발생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었다(1

분기 평균 발생건수 2,759건 ⇒ 2분기 2,686건). 이처럼 1분기 대비 2분기 발

생건수는 줄었지만 피해금액은 증가하며 건당 피해규모가 대형화되는 것이 문

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평균 피해액 1분기 285억원 ⇒ 314억원). 

한편 상반기 월별 발생 추세에서 특이한 점은 2월에 발생건수가 2,254건으

로 전달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최대 명절 춘지에(春節) 기간이 

2월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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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8년 상반기 월별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피해 현황

구분 발생건수 피해(억원)

2018

1분기  

1월 3,035 298

2월 2,254 248

3월 2,989 308

2018

2분기 

4월 2,918 329

5월 2,600 326

6월 2,542 287

    자료: 경찰청 수사국, ’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현황 분석, 2018.

2018년 상반기 검거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검거는 전년 동기 대비 검거건

수·인원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발생건수 

증가폭 대비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이 다소 미흡하여, 향후 기관사칭 사기에 대

한 추적과 검거에 보다 역량을 기울일 필요성이 발견된다.

<표 5> 2018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

구분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합 계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2017. 
1~6

2,557 2,042 2,723 8,069 8,963 11,787 10,626 11,005 14,510

2018. 
1~6

3,179 2,298 2,739 13,159 12,837 16,418 16,338 15,135 19,157

증감(%) 24.3↑ 12.5↑ 0.6↑ 63.1↑ 43.2↑ 39.3↑ 53.8↑ 37.5↑ 32↑

 자료: 경찰청 수사국, ’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현황 분석, 2018.

2018년 상반기에 검거된 총 검거인원은 19,157명으로 그 중 단순 대포통장 

등 계좌 명의자가 대부분인 15,211명으로 전체의 79.4%를 차지하였다. 계좌 

명의자를 제외한 계좌모집책, 인출책 이상 실질 검거인원은 3,946명으로 전체 

검거 중 20.6%에 머물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사건 피의자 검거인원 비율은 1

분기 18.8%에서 2분기 25.9%로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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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8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사범의 역할별 검거인원 현황

합계 총책 관리책 TM 인출책
대면

편취책
절취책

계좌
모집책

계좌
명의자

기타

19,157
(100%)

21
(0.1%)

102
(0.5%)

174
(0.9%)

1,533
(8%)

515
(2.7%)

54
(0.3%)

345
(1.8%)

15,211
(79.4%)

1,202
(6.3%)

자료: 경찰청 수사국, ’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현황 분석, 2018.
지역별로 전화금융사기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지역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기관과 대중교통·통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서울‧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서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2015~2017) 동안 지역별 전화금융

사기 발생건수를 보면 서울이 19,042건(연평균 6,347건, 전체 발생건수의 

31.8%), 경기 13,119건(연평균 4,373건, 21.9%), 인천 3,983건(연평균 1,328

건, 6.7%), 부산 3,184건(연평균 1,061건, 5.3%), 경북 3,081건(연평균 1,027

건, 5.1%) 순으로, 전화금융사기는 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66.7%)

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 7> 지역별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현황(2015~2017)

연도 2015 2016 2017
합계

(2015~17)
연평균

(2015~17)
서울 5,675 5,593 7,774 19,042 6,347.33

부산 993 848 1,343 3,184 1,061.33

대구 874 651 664 2,189 729.67

인천 1,316 1,138 1,529 3,983 1,327.67

광주 322 194 207 723 241.00

대전 520 514 936 1,970 656.67

울산 490 502 806 1,798 599.33

경기 4,212 3,279 5,628 13,119 4,373.00

강원 626 448 402 1,476 492.00

충북 507 498 583 1,588 529.33

충남 766 744 1,120 2,630 876.67

전북 492 567 610 1,669 556.33

전남 376 370 445 1,191 397.00

경북 611 1,085 1,385 3,081 1,027.00

경남 433 307 433 1,173 391.00

제주 336 302 394 1,032 344.00

계 18,549 17,040 24,259 59,848 19,949.33

  자료: 경찰청 수사국, “2015-2017년 지방청별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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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은 경북지역이 2016년부터 전화금융사기 발생이 급증하여 대구광

역시의 발생건수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인근 대구지역의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2015년 875건, 2016년 651

건, 2017년 664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730건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인 반면, 경북지역의 경우 2015년 연간 611건에 불과하던 전화금융사기 발

생 건수가 2016년에는 전년 대비 77.6% 증가한 1,085건으로 급증하고, 지난 

2017년에는 다시 1,385건으로 증가하였다(전년 대비 27.6% 증가). 

<그림 3> 지역별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현황(2015~2017)

자료: 경찰청 수사국, “2015-2017년 지방청별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 2018.

그 영향으로 인해 2018년 들어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6)이 설치된 11개 

6) 2018년 6월 현재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은 전국 경찰관서에 총 31개 팀·152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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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기
북

경기
남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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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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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서울 5개 경찰서, 경기남부 5개 경찰서, 경북 1개 경찰서) 중, 서울‧경기

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 구미경찰서에 전종수사팀이 시범운영 되

고 있다. 서울청 및 경기남부청 전종수사팀이 경찰청 본청에서 지정하여 설치

된 것과 달리, 경북 구미경찰서 전종수사팀은 해당 관서에서 먼저 적극 자원하

여 설치되었다. 이 같은 자체적 전종팀 출범은 경북지역 내 전화금융사기 사건

의 발생의 급증과 대응문제가 큰 이유였다고 판단된다.7)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경찰 수사관의 직무분석 및 업무량 추정, 더 나아가 수사팀의 적정한 소요인

원 산출 등 수사조직의 업무량 추정과 관련한 연구는 그간 다양한 연구목적 및 

대상 범주, 접근법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1990년대에 대표적 경찰 소요인력 연구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찰관

서 형사과 및 조사계(현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1992)

가 있다. 이 연구는 당시 경찰조직의 형사과 형사 및 조사계 조사요원을 대상

으로 내․외근 수사기능의 업무량과 필요인력 등을 폭넓게 분석한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그 접근방법에서 소수 인원에 제한된 수사관 면담 방식으로 진행함

으로써 과소 표본(under-sampling)의 문제점과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다소 아

쉬움이 남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2011)과 수사조직 개편 등 변화된 수

사 환경을 반영하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과거 조사계 조직으로부터 

발전한 경찰서 경제팀을 대상으로 수사 업무량 분석과 적정인력 산출을 주 내

 ※ 전국 17개 지방청 지수대에 모두 설치. 단, 서울은 지수대 3개팀 외 용산 등 5개서(5개팀), 경기남

부청은 지수대 2개팀 외 부천원미 등 5개서(5개팀), 경북청은 지수대 1개팀 외 구미서(1개팀) 등 경

찰서 단위에도 설치됨. 서울(5개서): 서초‧마포‧용산‧동작‧영등포, 경기남부(5개서): 시흥‧안산‧부천원미‧
화성‧평택, 경북청(1개서): 구미. 

7) 전화금융사기는 지역 내 경제규모와 교통·통신 인프라 수준에 깊은 영향을 받는 바, 구미시의 경우 

포항과 함께 경북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화·산업화 지역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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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하는 경제팀 적정 업무량 연구(2012)를 수행하였다. 

경제팀 연구에서는 경찰서 경제팀장들 대상의 집중면담(FGI) 외에도 설문조

사 및 통계분석에 기초한 연구접근 방식이 동원되었다. 이후 이루어진 수사 업

무량 및 소요인력 관련 연구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연구방법이 활용되고, 아

울러 설문실시 前에 현지조사 또는 경찰서 방문에 의한 현직 수사관 대상 직접

면담을 확대함으로써 연구진행의 타당성과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점차 제고해 

왔다고 보인다.

경제팀 연구에 이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에는 성폭력 대응을 

위한 전담수사팀의 정식 출범을 준비하면서 시범관서(관악경찰서) 성폭력 전담

수사팀에 대한 업무량 분석 및 적정 업무모형(인력표준안) 연구도 진행하였다. 

더 나아가 2014년에는 성폭력 사건 대응 및 피해자 보호의 범주에서 원스톱센

터 수사지원팀(여경) 연구가 이루어졌다(<표 9>). 

<표 8> 선행연구의 비교(수사기능 업무량 분석)

구분
KDI, 

용역연구 (1992)

치안정책연구소, 

경제팀 연구 (2012)

치안정책연구소,

성폭팀 연구 (2013)

조사대상
형사과 형사. 

조사계 조사요원

전국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서울 관악서 

시범전담팀 및 형사팀

연구방법 수사관 면담
수사관 면담(FGI)

설문조사·통계분석
현지조사, 

설문조사·통계분석

사건유형
형사 및 조사

2가지만 구분

경제범죄 11개 유형 

(사기, 횡령 둥)

성폭범죄 12개 유형

(강제추행, 강간 등) 

건당평균

처리시간

외근형사: 40시간

조사요원: 25시간

정식접수사건: 21.8시간

상담반려사건:  47 분

강력팀: 28.8시간 

전담팀: 17.4시간

자료: 주학중 편(1992); 정웅, 각년도 연구보고서(2012, 2013).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의 수사팀뿐만 아니라 지방청 수사대를 포괄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며,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연구(2014)와 보이

스피싱 연구(2015)8) 등이 있다. 

8) 2015년 보이스피싱 연구는 본 연구와는 연구목적과 범위 및 연구대상이 다르다. 전자는 보이스피싱 

수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인력‧수사인프라‧수사기법‧교육훈련 등 폭 넓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중 

인력증원은 역량 강화의 일부분에 제한된 것이었다. 연구대상도 보이스피싱 외에 다른 죄종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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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무량 추정 등 양적인 연구 이외에도 <표 9>에서 보듯이 2014년 이

후 진행된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 및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연구, 보이스피싱 

연구 등에서는 기존의 수사 업무량 분석 외에,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착안점 

도출을 위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표 9> 선행연구의 비교(수사기능 업무량 및 착안점)

구분
치안정책연구소,

원스톱 연구 (2014a)
치안정책연구소,

보험사기 연구 (2014b)
치안정책연구소,

보이스피싱 연구 (2015)

조사대상
전국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 여경 100명
전국 경찰관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495명
지방청 지수대 및 전국 
경찰서 지능팀 361명

연구방법
현지방문 직접면담, 
설문조사·통계분석

현지방문 직접면담, 
설문조사·통계분석

현지방문 직접면담, 
설문조사·통계분석

사건유형
피해자조사 5개 유형

(아동, 비녹화 등)
수사관서별(지수대, 지능팀), 

보험종류별, 보험종목별
단일 죄종 사건으로 세부 

유형 없음

건당평균
처리시간

- 일반인: 670분
- 아동: 716분
- 장애자: 733분
- 장애아동: 734분
- 비녹화조사: 679분

- 경찰서 지능팀 393시간
  지방청 지수대 1,383시간
- 생명보험 528시간 
  손해보험 314시간 
  사회보험 391시간 
  다중보험 744시간

 170.58시간

수사 

착안점

 업무환경과 착안점:  

- 피해자 조사 인프라
- 근무 형태 

- 원스톱 내 지원기능

- 원스톱 외부 경찰기능
- 업무 손실 

 분석 요소와 착안점:

- 정보협력 
- 유관기관 수사지원 

- 유형별 수사기법개발 

- 증거분석 전문성 확보 
- 조사시설 개선 

- 법규 정비

 분석 요소와 착안점:

- 전담수사 인력 증원
- 외근 전담팀 확충

- 국제공조의 강화

- 수사 인프라의 개선

자료: 정웅 각년도 연구보고서(2014a, 2014b, 2015).

이러한 수사관 개인 또는 경찰청 단위(전체 경찰관서)의 업무량 분석및 소요

인력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팀 단위” 연구가 실질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는 것이다. 비록 개별 선행연구의 理論的 모형에서는 수사관 개인 외에도, 팀 

단위 차원에서의 업무량 및 소요인력이 제시되었지만, 실제 實證的 분석 내용

도 겸하는 이른바 “전담”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 분화를 지향하는 전종팀 소요

인력 연구이며. 연구대상도 지능팀 내 전담수사관이 아닌, “전종” 수사팀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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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로지 개인 업무량 및 그에 기초한 경찰청 차원에서의 소요정원을 산출하

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요정원이 확보․배치된 후 현장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장 필요한 것

은 팀원 개개인의 업무량보다도, 팀장을 포함한 각 팀 전체의 적정 업무량 및 

팀 인력규모일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팀 단위” 연구의 필요성에서 진행된 것이 경제팀의 운영성

과 분석 및 수사체제 개선방안(2016)이다. 향후 타 수사기능에서도 경제팀에서와 

같이 “팀 단위” 심층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실효적인 팀 운영 설계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도 최근까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대한 업무량 분석(2017), 마약수사 

전담팀 적정 인력 산출(2017) 등 각 수사기능별 연구가 계속 진행됨으로서, 단

순히 소요정원의 산출뿐만이 아니라 경제팀을 비롯한 각 수사기능 간의 기본 

수사 업무량 및 업무손실률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수사기능(범주)와 분석수준(단위)에서 진행되는 직무분석 및 업무량 연구들은 

향후 경찰 각 기능별 소요 인력 산출과 적정 배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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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사 및 분석 결과

제1절 조사 설계 및 설문

1. 조사 설계

본 연구의 전화금융사기 수사 업무량 및 개선점에 대한 분석은 선행연구들에

서 같이 사건에 대한 수사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표 10>). 

우선 수사 업무 범주는 크게 ① 초기수사 업무, ② 본 수사 업무, ③ 수사 마

무리 업무 등 수사 프로세스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① 초기수사 업무는 첩보수집 업무와 첩보분석 업무를 포괄한다. 초기수사 

중에서도 첩보수집 업무단계에서는 탐문, 관련 업종 종사자 첩보, 인터넷 모니

터링 등의 첩보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첩보분석 업무에는 수집된 첩보에 대한 

검증 및 분석 외에, 첩보활동 관련 보고서 작성 등 서류작업 등이 포함된다. 

② 본 수사 업무는 세부적으로 보면 수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 외에도, 수사

자료 요청, 통신수사, 계좌수사, 외근추적수사, 사이버수사(디지털증거분석), 자

료분석, 공조수사, 현장출동, 피의자 신병처리, 수사지휘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위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관계자조사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업무 외에도 

조사준비(출석요청 등) 업무, 조사과정 및 조사 후 서류작업(조서작성 ‧ 정리 

등) 등 일련의 부수적 업무시간을 모두 포괄한다. 특히 피의자 조사에서는 공

범 및 상선에 대한 조사업무가 포함되고,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통역조사가 있

었던 경우 통역관련 업무(통역준비, 진술내용 통역 등) 등도 포함된다. 

통신수사는 통화·통신 증거자료 확보 업무로서 통화내역, IP․사이트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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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통화․인터넷‧통신상의 수사업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계좌수사는 금융거래 증거자료 확보 업무로서 송금‧이체 등 금융거래 수사업

무를 포괄한다.

외근추적수사는 피의자 및 공범‧상선 추적을 위한 수사로서 CCTV 열람, 소

재지 탐문을 비롯하여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조직, 개인정보 유통조직에 대한 

현장 추적수사, 환치기상에 대한 수사 등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이버수사는 통신수사 외에 나타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분석(의뢰) 업무

로서 디지털 포렌식 요청, 회신결과에 대한 보고 등 서류업무를 포함한다.

자료분석은 앞선 통신 및 금융거래자료 요청, 통신 및 외근 추적수사, 사이버

수사 등으로부터 확보된 수사자료에 대한 분석과 수사보고 업무를 포함한다.

공조수사는 외교경로 및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 그리고 유관 기관과 업계 

간 수사협력과 같은 국내공조 업무가 포함된다. 

전화금융사기는 국경을 넘어선 분업체계와 통신망, 금융서비스망을 기반으로 

범행과 수익분배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국제성 범죄로서 다른 범

죄와 달리 국제공조수사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국제공조에는 외교경

로, 인터폴, 외국 현지경찰, 글로벌 IT업계(구글, 페이스북 등) 등과의 공조가 

포괄되고, 특히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에는 외교부를 통한 여권제재 요청(여

권무효화), 법무부를 통한 협조 요청(입국시 통보), 송환 업무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외국 현지경찰 협조를 통한 국제공조에는 공조에 필요한 기본적 업무연

락 외에 수사관 국외출장, 송환업무 등이 수반되고, 글로벌 IT업계와의 공조에

는 사용자정보, 로그기록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이 있다. 국내공조는 유관기관

(정통부‧금감원 등) 및 관련 업계(금융사‧통신사 등)와의 공조를 의미하고 여기

에는 공조요청을 위한 서류작성과 업무연락 등이 포함된다.

현장출동업무는 현장에서의 피의자 검거와 증거물 확보를 위한 업무로서 여

기에는 현장진출 준비와 이동(왕복)‧잠복‧체포 등 피의자 검거 업무,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채증 등 증거물 확보 업무, 그 외에 이러한 검거‧압수‧수색 및 현장 

채증 관련 서류작업(영장‧압수조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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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병처리에는 구속영장의 신청과 집행(영장 미집행 

시에 그에 따른 후속 조치 포함) 업무가 수반되며, 이밖에 수사지휘로서 팀장

에 의한 각종 수사서류의 검토, 수사방향의 제시, 수사관 외근 시 동행 등 업무

가 이루어진다.

③ 수사 마무리 업무는 수사결과보고서, 각종 조서, 사건송치서 등 사전 송치 

전 수사서류의 최종 검토 및 정리 업무,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검찰송치 업무

를 포함한다. 

한편 본 연구의 전화금융사기 수사 소요인력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인 성폭력 

전담수사팀 연구(2013),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 및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연구

(2014), 경제팀 개선방안 연구(2016), 사이버팀 연구(2017), 마약팀연구(2017) 

등에서와 같이 연간 근무 기간 중 불가피하게 실시된 직무교육 및 개인연가 등

을 조사하여 수사관들의 정상적 업무손실 규모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적정 소요인력을 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사 소요인력 연구

22   2018년 책임과제연구 

<표 10> 조사 설계: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의 수사 업무량

수사
프로세스

세부
업무범주

업무내용
조사
목적

초기 수사 

첩보수집 
- 탐문, 첩보수집 활동
  (관련 업종 종사자, 인터넷 모니터링)

업무량
추정

첩보분석
- 첩보에 대한 검증‧분석
- 첩보활동 관련 서류작업

″

본 수사 

관계
자

조사

피의자
- 직접 범행 혐의자 조사
- 공범수사, 상‧하선 추적수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신문조서 작성‧정리 등)

″
피해자

- 피해자 조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진술조서 작성‧정리 등)  

참고인
- 직접 증거물 부족의 보완을 위한 조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진술조서 작성‧정리 등)

수사자료 요청
-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 금융거래정보용 영장 신청

″

통신수사
- 통화·통신 증거자료 확보
- 통화·통신(IP, SNS) 수사

계좌수사
- 금융거래 증거자료 확보
- 송금‧이체 등 금융거래 수사

외근
추적수사

- CCTV 열람
- 대포폰‧통장 유통조직, 환치기 등 탐문

사이버수사
-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분석
- 분석의뢰 업무(회신결과보고 등 서류업무 포함)

자료분석 
- 확보된 통신, 계좌, CCTV 자료 분석
- 분석 보고 등 서류작업

공작수사 -피의자 검거 및 증거물 확보를 위한 공작수사

공조수사
-국제 공조(외교경로, 인터폴, 외국경찰, 업계)
-국내 공조(유관기관 및 업계)

현장출동

- 검거 및 압수‧수색 
  (출동준비‧현장이동‧검거, 증거물 확보)
- 체포·압수·수색, 현장 채증 관련 서류업무
- 추가범죄 차단

피의자 
신병처리

- 유치장 입‧출감, 구속영장 신청
- 구속영장의 집행(또는 미집행에 따른 조치)

수사지휘 - 팀장의 서류검토, 수사방향 제시, 외근 시 동행

수사
마무리 

서류정리
- 수사결과보고서, 사건송치서 작성
- 송치 전 수사서류 최종 검토·정리 ″

검찰송치 - 피의자 신병호송

피해
예방활동

홍보
예방협력

- 시민 피해예방 홍보
- 유관기관 및 업계 예방협력 활동 

업무손실
교육
연가

- 수사 중 불가피한 직무교육, 개인연가 실시
- 정상적 업무손실 규모의 추정

근무시간
재산정

계 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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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수사 개선점 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는 적정 수사 소요인력 확

보 이후 수사체제(조직‧운영)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으로 세부 요소로 팀 

조직에서 편제‧인력과 공조수사를 설정하였다(<표 11>). 

구체적으로 팀 편제에서는 팀 상설화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수사 전문화를 기

대하면서, 지능수사 부서 내에 전종팀 상설화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더 나아

가 조직형 금융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면서 전종팀을 지수대(지능과)

로부터 분리하여 별도 직제화(팀 분과)하는 것에 대한 기대 여부를 조사 설계

하였다. 

팀 인력 부분에서는 먼저 그 규모에서 책임수사체제를 전제로 팀 당 적정 인

원을 모색코자 하였고, 인력 배치에는 사이버수사‧첩보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해당 전문 수사요원의 확보와 배치 여부의 필요성 여부 의견을 구하였다. 마지

막으로 효과적 공조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요소들을 국제공조

와 국내공조로 나누어 조사하고자 하였다.  

<표 11> 조사 설계: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의 수사체제 개선점

분석 요소 내 용 
조사 목적

(개선점 도출)

팀 
편제

- 전종팀 상설화: 
  지능과(지수대) 내에서, 

  전화금융사기 수사 전종팀 상설화

팀 상설화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수사 전문화

- 팀 분과: 
  지수대(지능과)로부터 전종팀 분리‧독립, 
  금융범죄수사 조직으로 별도 직제화 

별도 직제화에 의한 
조직형 금융범죄 수사역량 강화

팀 
인력

- 인력 규모:
 책임수사체제 전제, 팀 당 적정인원  

분리‧분과에 따른 
적정 팀 규모의 산정 

- 인력 배치:
 사이버‧첩보분석 등을 위한 수사인력 배치 

전문 수사요원의 확보

수사
공조

- 국제 공조
- 유관기관 공조

효과적 
공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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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및 데이터

설계된 조사의 설문은 2018년 2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지수대 및 전국 

11개 경찰서에 편성된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 31개팀 1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수사는 현 전종수사팀 수사관 외에도 지능팀 내 전담수사관, 

다른 기능 또는 부서에 배치된 수사관들도 그 수사경험을 가질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전화금융사기 수사에만 전종하는 전종수사팀의 수사 소요인력 연

구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조사 대상을 전종수사팀에 편성된 수사관으로 

확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본 조사는 사건 담당 수사관의 자기 기입식 설문방식이었으나, 여러 담

당 사건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수사 송치한 주요 사건 1건(단순 이송‧내사종결 

등 제외한 정식입건 후 송치종결 사건)에 대해서만 응답토록 제한함으로써 사

건 처리 실태에 대한 시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억편견(memory bias)의 위험을 

낮추도록 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조사 전 면담 수사관(서울경찰청 전종수사팀) 및 경찰청 수사

국 전화금융사기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약 10일간 파일럿 테스트(2018. 7. 

23. ~ 8. 1.)를 실시하여 정식 설문 전에 설문지 초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후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계 및 전국 17개 지방청 지능수

사 담당부서의 협조를 통해 약 2주간(2018. 8. 3. ~ 8. 17.)에 걸쳐 본 설문조

사를 진행하였다.

전국 범위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최근 수사 중인 전화금융사기 사건 수

사 업무 부담 등으로 응답 지연이 우려되었으나, 모집단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

았고 특히 조사 설문에 대한 현장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응답 노력에 따라 기한 

내에 전국 관서에서 설문이 모두 완료될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송부된 설문지 총 152부 중 전종 수사 팀원의 연가 실시 등 

불가피한 근무상황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인 149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 답

지 또한 기입 착오와 이상점(outlier) 현출 등 업무량 측정에 사용되기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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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사례 거의 발견되지 않아 회수된 설문지 149부 모두를 분석에 이용할 수 

있었다. 

한편 설문조사에 의한 1차 데이터 외에,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수사 업무량

(소요시간) 및 적정 소요인원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발생사건 수 추이, 지

역별‧유형별 사건 통계, 수사활동 실태 자료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자료

들은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및 각 경찰관서에서 별도로 제공한 수사 활동 및 

사건처리 실적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제2절 분석 결과

1. 표본 수사관 및 사건에 대한 기초통계

수사업무 프로세스에 기초한 전화금융사기 사건 전종팀 수사관의 직무분석 

및 그 직무에 따른 업무량을 파악하기에 앞서 설문에 응한 전국 17개 지방청 

소속의 전화금융사기 전종 수사관(유효응답자, 149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경찰

청, 소속관서 유형(지방청 지수대 또는 경찰서 지능팀), 연령, 계급, 경찰관으로

서의 총 재직년수, 지능부서 근무경력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응답 수사관들의 소속 지방청을 보면 서울(31.5%), 경기남부(22.1%) 

등으로 이들 지역이 전체의 과반이 넘는 53.6%를 차지했으며, 특히 서울은 전

체의 1/3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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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응답 수사관의 인구사회학적 특징(2018년 8월 현재)

변수 빈도 (N=149) %

소속
지방청

서울 47 31.5

부산 5 3.4

대구 7 4.7

인천 6 4.0

광주 3 2.0

대전 3 2.0

울산 5 3.4

경기북부 5 3.4

경기남부 33 22.1

강원 3 2.0

충북 3 2.0

충남 4 2.7

전북 5 3.4

전남 5 3.4

경북 9 6.0

경남 4 2.7

제주 2 1.3

관서유형
지방청 지수대 98 65.8

경찰서 지능팀 51 34.2

연령

20대 4 2.7

30대 65 43.6

40대 56 37.6

50대 24 16.1

계급

순경 4 2.7

경장 33 22.1

경사 46 30.9

경위 53 35.6

경감 13 8.7

재직연수

5년미만 14 9.4

5년이상~10년미만 41 27.5

10년이상~15년미만 35 23.5

15년이상 59 39.6

부서경력

3년미만 52 34.9

3년이상~5년미만 33 22.1

5년이상~10년미만 37 24.8
10년이상 27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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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밝혔듯이 당초 조사 대상에서 서울청은 지수대 3개팀 이외에도 일

선 경찰서 5개팀이 운영되고, 경기남부청 역시 지수대 2개팀 이외에 일선 경찰

서 5개팀이 운영되는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결과이며, 그에 따라 서울, 경기 

등 해당 지방청 경찰관 수가 여타 지방청들과 큰 차이가 나타난다.

소속된 관서의 유형을 보면 지방청 지수대는 전국 17개 지방청 전부에 설치

되었기 때문에 전체의 2/3에 가까운 98명(65.8%)을 차지했고 일선 경찰서 지

능팀 내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 소속은 51명(34.2%)이었다.

경찰관들의 연령대는 20대 4명(2.7%), 30대 65(43.6%)명, 40대 56명

(37.6%), 50대 24명(16.1%)으로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사관들의 계급은 순경 4명(9.4%), 경장 64명(22.1%), 경사 46명(30.9%), 

경위가 가장 많은 53명(35.6%)이며, 경감도 13명(8.7%)이 포함되었다.

경찰관으로서의 재직년수를 보면 우선 5년 미만인 경우가 14명(9.4%)이었

다. 5년 이상~10년 미만이 41명(27.5%), 10년 이상~15년 미만이 35명

(23.5%)을 차지했으며, 주목할 것은 15년 이상 재직자가 가장 많은 59명으로

서 전체의 39.6%에 달하였다. 

지능팀 근무경력을 보면, 3년 미만이 가장 많은 52명(34.9%), 3년 이상~5년 

미만이 33명(22.1%), 5년 이상~10년 미만이 37명(24.8%), 10년 이상이 가장 

적은 27명(18.1%)이다. 지능팀 근무가 3년 미만인 수사관이 전체의 1/3 정도

를 차지하여, 앞선 재직 연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능부서 경력기간은 그

다지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수사관들이 처리한 사건들의 수사 단서를 보면 피해자 신고에 의한 발

생사건이 가장 많은 84건(56.4%)이고, 다음으로 탐문·첩보에 의한 것이 58건

(38.9%), 진정, 수사 중 인지, 현행범 체포 등 기타가 7건(4.7%)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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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기초통계(수사단서, 수사관수, 수사기간)

변수 빈도 (N=149건) %

단서

신고 84 56.4

탐문‧첩보 58 38.9

기타 7 4.7

수사관수

1 27 18.1

2 28 18.8

3 11 7.4

4 38 25.5

5 26 17.4

6~10 18 12.2

93 62.5

유효 합계 148 99.3

결측 1 .7

수사기간

1개월이내 22 14.8

2개월이내 10 6.7

3개월이내 38 25.5

3개월초과 ~ 6개월이내 49 32.9

6개월초과 30 20.1

전종수사팀 출범에도 불구하고 신고에 의한 발생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은 일선 경찰서 전종팀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지방청 지수대 전종팀 조

차도 첩보에 의한 인지수사, 기획수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이송되어

온 발생 사건까지 처리하기에 급급한 실정임을 뚜렷이 보여 준다.

첩보단계부터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기획‧인지 수사는 기본적으로 그 사

건 수사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처럼 피해자 신고와 같은 발생 사건들 역시도 

조직화‧국제화된 범죄 특성상 범인 검거와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모바일 통신수단과 금융거래의 편리성을 악용하는 사기수법의 지

능화 경향을 고려할 때 발생사건에 대한 수사 또한 극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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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사건 수사에 투입된 수사관 수를 보면, 전종수사팀의 출범에 따라 비교적 대

형 사건에 집중함으로써 복수의 수사관 특히 4인 수사관이 진행한 경우가 가장 

많은 38건(25.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2명이 진행한 경우가 28건

(18.8%)을 차지하였다. 그 외 1인에 단독 배당된 경우도 27건(18.1%)이 있었

으며, 5명이 진행한 경우가 26건(17.4%), 6명 이상 최대 10명까지 투입된 사

건도 18건(12.2%)으로 나타났다.  

2명 이상 복수의 수사관들이 처리한 사건은 전체 조사된 사건(149건)의 4/5

을 넘은 121건(81.3%)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4명 이상의 수사관들이 처리한 

사건은 2/3에 가까운 93건(62.5%)으로 나타나 전화금융사기가 다른 유형의 사

건에 비해서 많은 업무량과 다수 수사요원의 협업을 요하는 난이도 높은 사건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처리에 소요된 수사기간은 1개월 이내에 종결한 것이 22건(14.8%), 2개

월 이내 종결한 경우 10건(6.7%), 3개월 이내가 38건(25.5%),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처리사건의 경우 가장 많은 42건(32.9%)으로 전체의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월 초과 처리사건도 30건(20.1%)로 나타나 지방청 지수대

가 포함된 전종수사팀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즉 일반 지능팀의 전화금융사기 사건처리에서 종종 발견되는 것처럼,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불상 발생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리하거나, 또는 조직형 범

죄임을 인지하더라도 상선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송치가 이루어지지 못

한 채 일부 현장 가담자들만 처리하는 선에서 조기 종결되기 보다는 전화금융

사기 전종팀으로서 비교적 집중적인 사건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자들이 사칭한 기관들을 보면, 전체 149건 중 경찰, 검찰 

등의 범죄수사 기관을 사칭한 경우가 21건(14.1%),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경우가 3건(2.0%)이었으며, 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가 가장 

많은 55건(36.9%)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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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기초통계(피의자: 사칭기관 및 편취수법)

변수 빈도(N=149건) %

사칭기관

1=범죄수사(경찰, 검찰 등) 21 14.1

2=금융감독기관(금감원 등) 3 2.0

3=금융회사 55 36.9

4=기타 0 0.0

5=사칭기관 없음(납치 등) 0 0.0

단일 사칭기관 계 79 53.0

1+2 15 10.1

1+3 14 9.4

2+3 5 3.4

3+4 2 1.3

1+2+3 27 18.1

1+2+5 1 .7

1+3+5 1 .7

1+2+3+5 4 2.7

1+2+4+5 1 .7

복수 사칭기관 계 70 47.1

편취수법

1=계좌이체 92 61.7

2=대면편취 16 10.7

3=특정장소 보관 2 1.3

4=절도 0 0.0

5=기타 2 1.3

단일 편취수법 계 112 75.0

1+2 27 18.1

1+5 2 1.3

1+2+3 4 2.7

2+3+4 2 1.3

1+2+3+4 2 1.3

복수 편취수법 계 37 24.7



제3장 조사 및 분석 결과

 Police Science Institute   31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경우를 전통적인 기관사칭형 사기라 

하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를 대출사기형이라고 할 때, 최근 대출사기형이 

전화금융사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위의 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전화금융사기가 이처럼 하나의 기관만을 사칭한 것이 아니라 다

양한 접촉 경로로 여러 기관을 동시에 사칭하여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

우도 흔하다는 점이다(70건, 47.1%). 예컨대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 등 두 

기관을 함께 사칭하는 경우도 있고(15건, 10.1%), 수사기관과 금융회사(13건, 

9.8%) 또는 금융감독기관과 금융회사(5건, 3.4%) 등 기관과 회사를 함께 사칭

하는 경우도 있으며, 더 나아가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 금융회사를 동시에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27건, 18.1%). 

복수로 사칭한 사건에는 이밖에도 납치를 빙자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또

한 기관과 금융회사를 함께 사칭하여 범행이 이루어졌다(7건, 4.8%).

전화금융사기 범죄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 방법은 계좌이체에 

의한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92건, 61.7%), 최근 들어서는 피해자의 개

인정보를 이용하여 범죄자가 직접 피해자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대면편취형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밖에 지하철 물품보관소를 이용하

여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발견된다(2건, 1.3%). 

범죄자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 위해 사칭기관에서처럼 한 가지 

수법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수의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발견되어, 계좌이체

나 대면편취, 특정장소 보관이나 절도 등을 조합한 편취수법 사건들도 전체의 

약 1/4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37건, 24.7%).

전화금융사기는 국제적인 조직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피의자들이 상당수 가담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사건

에서 외국인 없는 경우로 확인된 것은 전체 149건 중 44건(29.5%)에 불과하

며, 대부분의 사건들이 외국인이 개입된 사건(105건, 70.5%)이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전화금융사기가 외국인이 가담하는 국제성 범죄라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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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의자들의 국적에서도 확인되며, 또한 외국인 가담이 확인되는 105건

의 사건 중에서 대부분은 중국인(조선족 포함)들이 포함된 사건(81건, 54.5%)

이다. 최근 들어서는 편취금의 인출 및 전달, 송금과정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하

여, 중국어가 가능한 동남아 국적자 예컨대 말레이시아인(중국계) 등을 고용하

여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불포함 사건이 29.5%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여기에는 피의자불상 사

건 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이들 사건 중에는 불상 피의자들이 사실상 외국

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종결한 사건들

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가담 사건의 비중은 더

욱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5>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기초통계(외국인 국적)

변수 빈도(N=149건) %

피의자 국적

1=중국(조선족 포함) 81 54.4

2=말레이시아 5 3.4

1+대만 1 .7

1+필리핀 1 .7

1+태국 1 .7

1+말레이시아 16 10.7

외국인 포함 사건 계 105 70.5

외국인 불포함 사건 44 29.5

전화금융사기는 다수 피의자들이 공모하고 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바, 우선 피의자 수를 보면 불상의 피의자 사건으로 종결된 9건 

외에, 피의자 1명 또는 2명인 경우가 각각 24건(16.1%), 3명인 경우가 가장 

많은 31건(20.8%), 4명인 경우가 19건(12.8%)으로 나타났다. 그 외 5~10명인 

경우가 28건(18.8%), 11명 이상인 경우도 14건(9.5%)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복수의 피의자에 의한 사건 비중이 전체의 4/5에 가까운 116건(78.0%)를 차지

하고, 그중 5인의 이상 다수 범죄자에 의한 사건도 42건으로 그 비중이 약 

30%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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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기초통계(피의자 수 및 역할)

변수 빈도(N=149건) %

피의자 
수 

0 9 6.0

1 24 16.1

2 24 16.1

3 31 20.8

4 19 12.8

5~10 28 18.8

11 이상 14 9.5

역할

1=외국 총책(또는 중간책) 2 1.3

2=국내 총책(또는 중간책) 3 2.0

3=전화유인책(콜센터 텔레마케터 등) 8 5.4

4=(계좌)출금책 7 4.7

5=(대면)편취책 14 9.4

6=(보관금)절취책 0.0 0.0

7=감시책 0.0 0.0

8=송금책 5 3.4

9=대포통장 모집책 4 2.7

0=대포통장 개설인 11 7.4

10=기타 0.0 0.0

단일(1개) 역할 사건 소계 54 36.3

1+0 4 2.7

1+3 8 5.4

1+4 2 1.3

1+8 1 .7

2+3 1 .7

3+0 3 2.0

3+4 2 1.3

4+0 2 1.3

4+5 3 2.0

4+8 16 10.7

4+9 2 1.3

5+6 1 .7

8+0 1 .7

8+9 5 3.4

복수(2개) 역할 사건 소계 51 34.2

복수(3개) 역할 사건 22 14.9

복수(4개) 역할 사건 8 5.5

복수(5~7개) 역할 사건 12 8.2

복수(2개~7개 이상) 역할 사건 총계 93 62.1

결측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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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자들 분담하는 역할에는 우선 범행 설계를 위한 국

내외 총책과 전화유인을 담당하는 콜센터 텔레마케터가 있고, 작업 후 현장에

서의 (계좌)인출책, (대면)편취책, (보관금)절취책이 있으며, 금품 편취의 확보

와 전달을 위한 감시책, (환전)송금책이 있다. 이밖에도 기본적 금품 편취 수단

이 되는 대포통장의 모집책과 대포통장 개설인 등이 있으며, 범죄 규모에 따라

서는 각종 역할(인출, 전달 등)의 확보를 위한 모집책 등도 가담된다. 

다양한 역할로 분담되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성에도 불구하고 단일 역할 피

의자만으로 종결된 사건 중에는 (대면)편취책 사건이 14건(9.4%)으로 가장 많

고, 다음으로 대포통장 개설인 연루 사건이 11건(7.4%), 콜센터 텔레마케터 검

거 사건이 8건(5.4%), (계좌)인출책 사건이 7건(4.7%)의 순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간 책임자급 이상 검거 사건은 국내외를 전부 합해도 5건

(3.3%)에 불과하여 상선 추적수사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기타 송금책과 대포통

장 모집책 등을 포함하면 각종의 단일 역할로 종결된 사건(54건)은 전체 149

건의 36.3%로 1/3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전화금융사기가 조직적‧국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의 

단일 역할 사건의 상당수가 여타 혐의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추적수사로 발전

되지 못한 채, 편취책이나 대포통장 관련자 같은 현장 피의자 확보 단계에서 

멈춘다거나, 또는 피의자 불상으로 조기 종결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개의 복수 역할이 가담된 사건을 보면, (대면)편취와 송금책이 결합된 사건

이 16건(1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처럼 2개 역할로 종결된 사건(51건)의 

비중은 단일 역할로 종결된 사건과 거의 비슷한  34.2%로 나타나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3개 이상의 역할이 가담한 사건을 포함하면 복수(2개~7개) 역할 공모에 의

한 검거 사건총계는 93건(62.1%)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 전체 검거 

사건의 약 2/3를 점하고 있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조직적 특성을 엿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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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금융사기 수사 업무량 분석

전화금융사기 사건 1건당 수사 업무량(건당 평균 소요시간)에 대한 분석결과

를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개관해 보면, 아래의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첩보수집에 20.44시간, 피의자조사 28.32시간, 상선조사 44.87시간, 통신수사 

22.84시간, 계좌수사 28.03시간, 외근추적수사 48.30시간, 자료분석 23.59시

간, 공작수사 40.94시간, 국제공조(인터폴) 40.81시간, 현장검거 87.59시간, 추

가범죄차단 9.03시간, 수사지휘 9.85시간, 송치전 서류정리 16.43시간 등 1건

당 평균 574.56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업무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현장검거로서 87.59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다음으로 외근추적수사 48.30시간, 상선조사가 44.87시

간, 공작수사 40.94시간, 국제공조(인터폴) 40.81시간이었다. 

전화금융사기 사건에서 현장검거 즉 피의자 검거를 위한 현장 진출에는 전종

팀 소속의 복수 수사관들이 출동해야하므로 다수의 현장출동 수사관 인원을 고

려한 실질적인 해당 업무 소요시간이 매우 길게 나타난다. 

또한 외근추적수사의 경우는 피의자 및 공범‧상선 추적을 위한 CCTV 열람 

외에도, 피의자 소재지 탐문을 비롯한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조직 추적 등 비교

적 긴 시간이 소요되는 다양한 외근 추적수사 활동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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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전화금융사기 사건 세부업무별 소요시간 기술통계량

단위: 시간(h)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첩보수집 145 0 200 20.44 35.994

첩보분석 146 0 200 19.66 37.963

피의자조사 149 0 320 28.32 46.484

피의자(외국인) 142 0 16 3.45 3.699

피의자(상선조사) 143 0 800 44.87 122.541

피해자조사 149 0 112 11.75 11.515

참고인조사 149 0 40 8.53 8.845

통신자료요청 149 0 56 3.83 7.500

통신확인자료요청 149 0 48 4.49 7.107

영장신청 148 0 500 12.55 58.337

통신수사 148 0 600 22.84 56.945

계좌수사 149 0 400 28.03 57.259

외근추적수사 148 0 600 48.30 64.587

사이버수사 140 0 240 19.74 33.782

자료분석 141 0 400 23.59 44.972

공작수사 144 0 1200 40.94 174.057

국제공조(외교) 134 0 400 8.84 39.084

국제공조(인터폴) 138 0 1200 40.81 185.773

국제공조(외국경찰) 137 0 600 9.58 56.066

국제공조(외국기업) 134 0 200 4.21 24.547

국내공조(유관기관) 138 0 160 5.54 15.171

국내공조(관련업계) 138 0 56 5.57 9.264

현장검거 149 0 1000 87.59 176.117

현장증거물확보 144 0 80 6.02 14.654

현장서류 148 0 80 5.64 9.023

추가범죄차단 147 0 200 9.03 19.029

유치장입출감 149 0 200 7.64 26.315

구속영장신청 148 0 200 7.39 20.885

구속영장집행 149 0 100 3.40 8.539

수사지휘 145 0 360 9.85 34.981

송치서류정리 149 4 360 16.43 35.900

피의자검찰송치 148 0 200 5.69 17.944

합계 5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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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피의자조사 중에서도 피의자 본인 외에 상선확인을 위한 피의자 조사

(상선조사), 공작수사, 국제공조(인터폴) 등에 소요된 시간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은, 기존 전담팀과 달리 “전종팀”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수사의 경우 

범죄조직 및 그 핵심 역할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에 수사 업무가 모아지고 있다

는 점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업무량의 관점에서 볼 때, 전종팀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수사는 

무엇보다 외근추적수사와 공작수사, 상선조사를 통한 범죄증거 및 범죄조직망 

정보의 확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공조의 과정이 매우 핵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통신, 금융계좌, 사이버 수사업무에서 보이는 범죄 특징은 전화금융사

기가 선진적인 통신기술과 금융거래 인프라, 사이버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

는 전형적인 지능범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피의자조사 과정에서 이

루어지는 상선조사와 외국인조사, 국제공조 수사 등은 전화금융사기가 기본적

으로 조직적‧국제적 성격의 범죄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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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화금융사기 사건 세부업무별 소요시간 기술통계량

단위: 시간(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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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사건 1건당 소요되는 업무량을 관서 유형별(지방청 수사대, 경

찰서 지능팀)로 보면,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청 수사대의 경우 평균 

733.75시간, 경찰서 지능팀(전종팀)의 경우 268.62시간으로서 지방청 수사대가 

경찰서 지능팀에 비해 약 3.6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관서별 전화금융사기 사건처리 소요시간 기술통계량

단위: 시간(h)

관서 평균 N 표준편차

지방청 수사대 733.75 98 873.91

경찰서 지능팀 268.62 51 240.16

합계 574.55 149 754.37

주: 1) 관서별 각 케이스에서 항목별 결측치는 세부업무 항목의 평균값으로 대체함.

관서별 두 집단 간에 사건처리 시간에서 이처럼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는 것은 지방청 수사대의 경우 경찰서 지능팀에 비해 좀 더 대형 사건에 

집중하고, 기획‧인지수사에 기초한 팀 단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반면 경찰서 지능팀의 경우 전화금융사기 발생사건을 1차적으로 처

리할 수밖에 없어, 그중 일부 대형 사건을 지방청으로 이송하더라도 기본적으

로 관내 발생사건 처리에 급급한 현실과 급증하는 사건처리 업무량 부담이 매

우 큰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전화금융사기 수사 개선점 분석

본 연구는 전화금융사기 수사 개선점 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에서 전화금융사

기 수사 소요인력 확보 이후의 수사체제(조직‧운영)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하였

으며 그 세부 요소로 팀 편제‧인력과 공조수사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팀 편제에서는 현재의 전종팀 수사 전문화를 기대하면서, 지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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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부서 내에 전종팀 상설화에 대한 수사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더 나아가 

전화금융사기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업무 범주에서 조직형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면서, 현재의 전종팀을 지수대(지능과)로부터 분리하

여 별도 직제화(팀 분과)하는 것에 관해 수사관들의 의견을 구하였다. 

우선 전종팀 상설화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

효 응답 수사관 148명 중 82.6%인 123명이 찬성 의견을 보여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19> 전종팀 상설화에 대한 의견

빈도 %

유효

찬성 123 82.6

유보 20 13.4

반대 5 3.4

계 148 99.3

결측 1 .7

합계 149 100.0

전종팀 상설화에 머물지 않고 보다 큰 업무 범위를 갖는 조직형 금융범죄 수

사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현재의 전종팀을 별도 직제화 하는 것에 대한 의

견에서는 유효 응답 수사관 149명 중 84.6%인 126명이 찬성 의견을 보여 “금

융범죄수사대”와 같은 형태의 조직 편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20> 전종팀 분과(별도 직제화)에 대한 의견

빈도 %

유효

찬성 126 84.6

유보 18 12.1

반대 5 3.4

합계 14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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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인력 부분에서는 먼저 그 규모에서 책임수사체제를 전제로 팀 당 적정 인

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력 배치에는 사이버‧첩보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해

당 전문 수사요원의 확보와 배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우선 전종팀 적정 인원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효 응답 수사관 148명 중 38.9%인 58명이 팀당 4~6명 규모의 소팀제가 가

장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음으로 36.2%인 54명이 팀당 7~9명 규모의 

중팀제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팀당 10명 이상의 대팀제에 대해서는 

가장 적은 24.2%인 36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팀당 인력 규모에 있어서는 책임수사체제를 전제로 할 경우, 대형 팀 규모보

다는 소팀제가 상대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특히 팀장 

중심의 책임 있는 팀 단위 수사 활동과 지휘범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소팀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 21> 전종팀당 인력 규모에 대한 의견

빈도 %

유효

4~6명(소팀제) 58 38.9

7~9명(중팀제) 54 36.2

10명 이상(대팀제) 36 24.2

계 148 99.3

결측 1 .7

합계 149 100.0

인력 배치 부문에서는 사이버수사‧첩보분석 등 수사팀의 역량 제고를 위한 

해당 전문 수사요원의 확보와 배치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전문 수사요원 배치

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효 응답 수사관 149명 

중 67.1%인 100명이 계좌추적과 사이버수사 등 전문 수사요원 배치가 필요하

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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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전문 수사요원 배치에 대한 의견

빈도 %

유효

찬성 100 67.1

유보 17 11.4

반대 32 21.5

합계 149 100.0

 마지막으로 수사팀의 운영에서 효과적 공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요소들을 국제공조와 국내공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국제공조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효 응

답 수사관 140명 중 40.3%인 60명이 해외 현지 출장 처리를 비롯한 원스톱 

수사지원 등 본청 차원의 국외 추적수사 지원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

을 보였다. 다음으로 30.9%인 46명이 수사관의 전문수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는 견해를 보였으며, 뒤이어 22.8%인 20명의 수사관이 평소 외국경찰과의 협

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국제적 특성에 따라 수사 진행에서 필수적으로 해외 소

재 피의자 및 상선조직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해외 피의

자에 대한 추적수사와 검거를 위한 지원이 매우 절실할 수밖에 없다. 국외 추

적수사를 위한 출장처리 및 경비지원, 현지 외국경찰 공조 지원 등 원스톱지원

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국제공조에 필요한 수사관들의 수사역량제고를 위해 교육훈련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약 1/3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사건 발생 후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MOU 체결과 수사관 네

트워킹 등을 통해 외국경찰과 평상시에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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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국제공조 개선 필요 부분

빈도 %

유효

국외 피의자 추적수사 지원 60 40.3

외국 경찰과의 협력체계 강화 20 22.8

수사관의 전문수사역량 제고 46 30.9

계 140 94.0

결측 9 6.0

합계 149 100.0

  국내공조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효 응답 수

사관 143명 중 50.3%인 75명이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와의 정보협력 강화가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음으로 44.3%인 66명이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의 공조담당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전화금융사기의 신속한 검거와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경찰의 범죄정보 외에도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로부터 제공되는 정보가 무엇보다 긴요하다. 전화금융사

기와 관련된 통신‧거래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협력 강화가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조담당조직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앞선 정보협력이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및 업계 내에 전화금융사기 관련 상설 전담부서가 설치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4> 국내공조 개선 필요 부분

빈도 %

유효

정보협력 강화 75 50.3

공조담당조직 강화 66 44.3

기타 2 1.3

계 143 96.0

결측 6 4.0

합계 14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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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수사체제 개선점 분석을 위한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팀 상설화와 별도 직제에 대해 모두 80% 이상 찬성의 매우 긍정적인 입

장을 보였으며, 팀 규모는 책임수사를 전제로 소팀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

다. 아울러 전문 수사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체 응답 수사관의 2/3 수준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편이었다. 

수사공조에서는 먼저 국제공조 부문에서 국외 추적수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40.3%으로 나타났고 이어 전문수사역량 강화 30.9%, 외국

경찰과의 협력체계 강화가 22.8%으로 나타났다. 국내공조에서는 유관기관‧업계

와의 정보협력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50.3%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공조담당조직 강화가 44.3%로 제시되었다.  

조사 결과를 볼 때, 향후 전화금융사기 수사체제의 개선방향은 아래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조직 편제에서 “금융범죄수사대” 형태의 수사조

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이며, 팀 규모는 책임수사체제 전제로 소팀제가 바람

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종팀 분과 후에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계좌추

적수사, 사이버수사 전문 수사요원의 추가 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아울러 효과적 국제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해외 현지 출장 처리를 비롯한 원

스톱 수사지원, 국제공조 수사역량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외국경찰과의 상호 협

력체계 강화 등이 추진되어야 하고, 국내공조에서는 정보협력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계 내에 상설 전담부서가 설치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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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전화금융사기 수사체제 개선점 조사 결과 및 개선방향    

분석 
요소

조사 목적 조사 결과 개선 방향

팀 
편제

수사 전문화 위한 
팀 상설화 

-팀상설화 찬성 의견 82.6% -전종수사팀 조직의 안착

조직형 금융범죄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 직제화

-별도직제 찬성 의견 84.6%
-향후 “금융범죄수사대” 형
태의 수사조직 고려

팀 
인력

분과에 따른 
적정 팀 규모의 

산정 

-소팀제 의견 38.9%
-중팀제 의견 36.2%
-대팀제 의견 24.2%

-책임수사체제 전제로, 소팀제
가 상대적으로 적정

-특히 팀장 중심의 팀 단위 수
사활동과 통솔 가능범위를 고
려할 때, 소팀제 바람직

전문 수사요원의 
확보

-전문수사요원 필요 의견 
67.1% 

-계좌추적수사, 사이버수사 등 
전문 수사요원 배치

수사
공조

효과적 
국제공조체계 구축

-국외 추적수사 지원 필요 의견 
40.3%

-전문수사역량 강화 필요 의견 
30.9%

-외국경찰과의 협력체계 강화 
필요 의견 22.8%

-해외 현지 출장 처리를 비롯한 
원스톱 수사지원 강화

-국제공조 수사역량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MOU 체결과 수사관 네트워킹 
등을 통한 외국경찰과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

효과적 
국내공조체계 구축

-유관기관‧업계와의 정보협력 
강화 필요 의견 50.3%

-공조담당조직 강화 필요 의견 
44.3%

-정보협력의 제도화
-유관기관 및 업계 내에 상설 
전담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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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적정 업무량의 이론적 검토

1.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의 기본 모형

전화금융사기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 및 수사팀 적정 인력 규모의 추정에 앞

서,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처리 소요시간과 근무가능시간 등의 변수를 고려한 

수사관의 업무량 모형 등 적정 업무량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전화금융사기 수사팀 수사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 추정은 첩보활동에서부터 

본 수사 단계를 거쳐 수사 마무리 조치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

간 외에,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의 일정 기간(연간) 내 가용 근무시간이 고려

되어야 한다. 

수사관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건수 기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이론 모형

(Basic Model)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사관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건수 기준) 기본 모형]

수사관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 = 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 ÷ 1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 ----------------- 식 (1) 

단, 

 = 1일 기본 근무시간( ) × 연간 기본 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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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여기서  = 개별 사건 의 처리 소요시간, =전체 사건 수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을 나타내는 위의 모형은 수사팀 수사관이 연간 사용

할 수 있는 연간 기본 근무시간을 1건당 평균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나눈 모형으로서 범죄 유형 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업무량 추정 

이론 모형이다. 

그러나 업무 현실에서는 수사의 단서, 범죄 규모 등 업무의 난이도가 상이한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이 있고, 이러한 사건 유형을 고려하여 위의 1인당 적정 

업무량 기본 모형을 다시 구성하면,

[적정 업무량 재구성 모형]

수사관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 = 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 ÷ 1

건당 평균 소요시간( )     ---------------------- 식 (2)

단, 여기서 는 사건 유형별 차이가 고려되어

  = (유형별 건수 × 유형별 평균 소요시간) ÷ 유형별 건수

로서 산출된다.

위의 식에서 을 다시 써보면,  = 


, 

여기서 = 유형 의 사건수, = 유형  사건의 평균 소요시간

위 모형은 앞선 식 (1)의 기본 모형과 산식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 ). 그러나 의 산출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기본 모형의 식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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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할 때, 개별 사건들에 소요되었던 시간을 단순히 모두 더하고() 이

를 전체 사건( )으로 나눈 것이다(  = 


). 반면에 식 (2)에서의 는 사건 

유형이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기 상이한 사건 유형별 소요시간을 적용하

여 구해진다.

2. 수사팀 적정 업무량의 기본 모형

수사관 개인별 적정 업무량과 같이 각 경찰관서 전종수사팀의 경우에도 팀별 

인원 수 및 팀의 연간 기본근무시간, 사건 유형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 업무량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즉, 수사관 정원()이  명 (=) 인 P지방에 A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수사

팀 (팀원 수= m명), B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수사팀 (팀원 수= -m명)으로 두 

팀이 편성되었을 경우,

A경찰서 수사팀 적정 업무량(건수)는  
     

     

 이다.

단, 

제약조건은  
     

     


 ≤ m ,  

여기서 = 유형 의 전화금융사기 사건수,  = 전종수사관,  = 수사관 j가 

담당한 유형  사건의 처리 건수, m= A경찰서 수사팀 연간 기본 근무시간

마찬가지로 B경찰서 수사팀은  
       

     

 이다. 

단, 

제약조건은 
       

     


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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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 )= B경찰서 수사팀 연간 기본 근무시간

예컨대, 수사관 정원이 30명 (= 30)인 P지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수사팀 전체 

인원이 20명(= 20, ~)인 A경찰서 수사팀이 6개 유형의 사건을 접수하여 

운영할 경우,

A경찰서 수사팀 적정 업무량(건수)는  
     

     

 이다.

단, 

제약조건은  
     

     


 ≤ 20이다.

여기서 20= A 수사팀(20명) 연간 기본근무시간

또한, 

전체 인원이 10명(= 10, ~)인 B경찰서 수사팀 적정 업무량(건수)은  


     

     

 이다.

단, 

제약조건은  
     

     


 ≤ 10 ,  

여기서 10= B경찰서 수사팀(10명) 연간 기본근무시간

3. 적정 업무량과 업무배당 준칙

다양한 유형과 난이도를 갖는 사건 발생을 고려할 때, 팀원 간 또는 팀 간 

형평성을 갖는 정밀한 사건 배당 또는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배당 준칙을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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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유형에 따라 분류한 후, 사건 유형에 따른 난이도를 

고려하여 사건을 마약수사팀 팀원들에게 균등 배당한다. 

  =   ≤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

예컨대 전화금융사기 수사팀 내 전종수사관()으로 a, b가 근무할 경우, 수사

관 간에 유형별 평균처리 소요시간()을 고려한 업무량이 같도록 배당하여야 

하며, 또한 수사관 개인별로 갖고 있는 사건과 그 사건처리 소요시간의 합은 1

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 이내에서 제한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특성상, 현재 각 경찰관서 전화금융사기 수사팀은 

한 사건에 대해 팀원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개

인별 사건배당 보다는, 팀 구분이 되어 있는 서울지방청 수사대 단위에서 팀별

로 균등 업무배당을 바라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나 현재와 같이 극히 제한된 수사 인력운영체계 아래서는 매우 어렵지

만, 향후 금융사기 관련 수사 인력 충원 이후 팀 간 장기적인 형평성 추구와 

인력 재배치 시각에서 본다면, 팀별 업무 배당은 적어도 앞에서의 전화금융사

기 수사팀별 적정 업무량 모형의 제약조건, 즉  
     

     


 ≤ m 을 만족하

는 업무량 분담 기준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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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화금융사기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 추정

1. 전화금융사기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 기본 모형

전화금융사기 수사팀 수사관의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은 시간 기준으로 

볼 때, 1일 기본 근무시간() × 연간 기본 근무일수() =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은 최근 3년(2015~2017) 평균 연간 기

본 근무일수(=249일)을 적용한 결과9), 1,992시간으로 산출된다.

1,992시간() = 8시간() × 기본근무일 249일()  

단, = 1인당 1일 기본 근무시간(8시간),

   = 1인당 연간 기본 근무일수(최근 3년 연평균 249일).

위의 전화금융사기 수사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을 시간이 아닌 처리사

건의 건수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건수 기준)은 

=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 ÷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 

= 1,992시간() ÷ 574.56시간( ) 

= 3.467건으로 산출된다(기본 모형). 

한편 전화금융사기 1건당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은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청 수사대의 경우 평균 733.75시간, 경찰서 지능팀(전종팀)의 

경우 268.62시간으로서 관서 유형별(지방청 수사대, 경찰서 지능팀)로 크게 차

이가 나타난다. 

관서별 소요시간 차이를 고려한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을 다시 보면, 우선 

9) 2013-2016년간 법정 공휴일 등을 고려한 기본 근무일수(법정근무일수)는 2013년 249일, 2014년 

249일, 2015년 251일, 2016년 249일, 2017년 24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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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수사대의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건수 기준)은 

=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 ÷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 

= 1,992시간() ÷ 733.75시간( ) 

= 2.722건으로 산출된다(기본 모형). 

또, 경찰서 지능팀(전종수사팀)의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건수 기준)은 

=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 ÷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 

= 1,992시간() ÷ 268.62시간( ) 

= 7.416건으로 산출된다(기본 모형). 

2. 전화금융사기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 표준 모형

앞선 기본 모형에서 전화금융사기 수사관의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 

3.467건은 수사관이 불가피하게 참여해야 하는 직무교육 및 연가10) 등 업무손

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수사관들은 <표 26>에서 보듯이, 연간 근무기간 중 대

부분이 직무교육(111명) 또는 연가(143명)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금

융사기 수사관들의 1인당 업무손실일은 <표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 

1.19일, 연가 4.55일 등으로 연 평균 5.74일로 조사되었다. 

<표 26> 전화금융사기 수사관의 연간 1인당 업무손실
단위: 일(日)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교육 111 0 30 1.19 3.257

연가 143 0 15 4.55 2.978

합계 5.74

10) 직무교육은 경찰수사연수원․경찰교육원 등 경찰교육기관과 외부위탁에 의한 교육을 포괄하고, 연가

의 경우 일반 연가 외에 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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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연가 등으로 실제 근무할 수 없는 시간인 업무손실일 5.74일을 기

본 모형에서 차감하여 1인당 연간 가용 근무일을 재산정하면,

연간 기본근무일 249일() - 업무손실일 5.74일() = 243.26일이다.

여기서 업무손실을 고려하여 수정된 위의 1인당 연간 가용 근무시간은 곧 1

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으로 표현되며, 이를 다시 쓰면

 = 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 - 1인당 연간 업무손실시간()

단,  =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 

    = 1인당 연간 업무손실일() × 1인당 1일 기본 근무시간()

전화금융사기 수사팀에서 = 1,992시간, = 45.92시간(=5.74일, =8

시간)이므로, 업무손실을 고려한 표준모형(Standard Model)에서의 가용 근무시

간 즉 표준근무시간()은 1,946.08시간으로 수정된다. 이는 앞에서 기본모형

으로부터 차감 수정된 1인당 연간 가용 근무일 243.26일이 시간 단위로 재산

정된 값과 같다(1,946.08시간=243.26일 × 8시간).  

업무손실을 고려한 표준모형에서 1인당 연간 표준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을 산출하면,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 ÷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 

= 1,946.08시간() ÷ 574.56시간( )

= 3.387건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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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화금융사기 수사팀의 적정 인력 산출

1. 기본 모형

전화금융사기 수사팀 필요인력 산출을 위한 인력표준안의 설계, 즉  적정 소

요인력 산출 모형에는 앞선 적정 업무량의 일반적 이론 모형에서 적용되었던 1

인당 연간 근무시간(),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 등의 개념과 기본 식

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우리 경찰의 전체(P) 규모, 즉 지방청 단위나 혹은 일선 경찰서 수준이 아닌 

전국 경찰 범위에서 전화금융사기 수사팀을 설치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수사관 

인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기본 모형). 

 = 연간 전화금융사기 사건처리 총 소요시간() ÷ 1인당 연간 기본근무

시간()    ---------------- 식 (3)

단,  = 연간 사건수() × 1건당 평균 소요시간( ) 

위의 모형에 따라 우리 경찰(P)의 전화금융사기 수사팀 소요인력()을 산출

해 보면, 우선 연간 사건수()는 최근 3년(2015~2017)을 기준으로 평균 

19,949.33건이다11),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은 앞선 추정결과에서 

574.56시간이다. 따라서 연간 사건처리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19,949.33건() 

× 574.56시간( ) =11,462,087.04시간이다.

한편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의 경우 2015~2017년 3년 평균 1,992시

간을 적용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 경찰 전체(P)의 전화금융사기 수사팀 기본 

11) 전화금융사기 발생사건 수는 2015년 18,549건, 2016년 17,040건, 2017년 24,259건으로 3년

(2015~2017) 평균 19,949.33건이다. 여기의 사건 수는 전통적인 기관사칭형 외에, 대출사기형 사기

가 포함된 전체 전화금융사기 발생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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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인력()은,

= 11,462,087.04시간(×
 ) ÷ 1,992시간() = 5,754.06명으로 산출된

다(기본 모형에 따른 수사 소요인력). 

2. 표준 모형: 업무 손실의 고려

소요인력 산출을 위한 앞선 기본 모형에서는 적정 업무량 분석에서와 같이 

사건처리 중 발생하는 직무교육·연가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화

금융사기 수사관들 역시 형사팀을 비롯한 타 수사기능과 같이 불가피하게 개인

연가와 직무교육이 실시되고 그로 인한 수사관의 업무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전화금융사기 수사관들의 직무교육·연가 등으로 인한 업

무손실일(=5.74일)을 기본 모형에서 차감한 1인당 연간 가용 근무일은 

243.26일이며, 이를 고려하여 수정된 위의 1인당 연간 가용 근무시간 곧 1인

당 연간 표준근무시간()은 1,946.08시간이다. 

업무손실이 고려된 이른바 표준 모형을 통해서 수사 소요인력을 재산정할 경

우, 경찰 전체(P)의 전화금융사기 수사팀 표준 소요인력()은 수정된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표준 모형).  

 = 연간 전화금융사기 사건처리 총 소요시간() ÷ 1인당 연간 표준근

무시간()  ---------------- 식 (4)

단,  = 연간 사건수() × 1건당 평균 소요시간( ) 

위의 모형에 기초하여 경찰(P)의 전화금융사기 수사팀 소요인력()을 살펴

보면, 우선 연간 사건수() 19,949.33건,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 

574.56시간, 연간 사건처리에 필요한 소요시간 11,462,087.04시간은 기본 모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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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인당 연간 근무시간을 기본근무시간이 아닌 표준근무시간() 

1,946.08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경찰(P)의 전화금융사기 수사팀 표준 소요인력

()은, 

= 11,462,087.04시간(×
 ) ÷ 1,946.08시간()= 5,889.83명으로 산

출된다(표준 모형에 따른 수사 소요인력). 

전체 경찰의 표준 소요인력(=) 외에 각 지역별(지방경찰청별) 전화금

융사기 수사 표준 소요인력()을 산출해 보면,

=  = 

 
 

에서, 위의 각 의 값을 구하면 된다.

      = 

 
 ,   =  × 

단,  =  지방경찰청의 전화금융사기 수사 소요인력

 =  지방경찰청의 연간 전화금융사기 사건처리 총 소요시간 

 =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

 =  지방경찰청의 연간 사건수 

    =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전국 지방청에 대해 = 574.56시간과 =1,946.08시간을 적용하여 그 소

요인력을 산출해보면 <표 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2015∼2017년 3년간 평균 6,347.3건의 사건이 발생하여 1,873.97명의 수사관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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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각 지방청별 전화금융사기 수사 표준 소요인력

구    분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2015∼2017년, 3년평균)
 소요인력(명)

서 울 청 6,347.3 1,873.97

부 산 청 1,061.3 313.34

대 구 청 729.7 215.44

인 천 청 1,327.7 391.99

광 주 청 241.0 71.15

대 전 청 656.7 193.88

울 산 청 599.3 176.94

경 기 청 4,373.0 1,291.08

강 원 청 492.0 145.26

충 북 청 529.3 156.27

충 남 청 876.7 258.84

전 북 청 556.3 164.24

전 남 청 397.0 117.21

경 북 청 1,027.0 303.21

경 남 청 391.0 115.44

제 주 청 344.0 101.56

계 19,949.3 5,889.82

서울경찰청 다음으로 3년간 평균 4,373.0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기청이 

1,291.08명, 1,327.7건의 사건이 발생한 인천경찰청이 391.99명의 전담수사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특이한 점은 광역시 이외에 지역 

중에는 경북경찰청이 최근 사건 급증으로 인해 3년간 평균 1,027.0건이 발생

함으로써 부산경찰청(313.34명)에 근접하는 303.21명이 요청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적정 수사 소요인력은 서울경찰청 

약 1,873명을 비롯하여, 경기경찰청 약 1,291명, 인천경찰청  약 391명, 부산

경찰청 약 313명 등 전국 규모에서 약 5,889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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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의 급증과 함께 그 범죄 양상의 국제화‧조직화·지

능화 추세를 감안할 때 전화금융사기 수사를 담당하는 지능 수사부서의 업무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이에 대응

한 전국 경찰관서 전화금융사기 수사팀의 적정 업무량과 소요인력을 추정하고 

아울러 향후 수사체제의 운영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2월 현재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지수대 및 전국 11개 경

찰서에 편성된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 31개팀 152명(응답 149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사건 1건당 수사 업무량을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살펴보면, 첩

보수집에 20.44시간, 피의자조사 28.32시간, 상선조사 44.87시간, 통신수사 

22.84시간, 계좌수사 28.03시간, 외근추적수사 48.30시간, 자료분석 23.59시

간, 공작수사 40.94시간, 국제공조(인터폴) 40.81시간, 현장검거 87.59시간, 추

가범죄차단 9.03시간, 수사지휘 9.85시간, 송치전 서류정리 16.43시간 등 1건

당 평균 574.56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업무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현장검거로서 87.59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다음으로 외근추적수사 48.30시간, 상선조사가 44.87시

간, 공작수사 40.94시간, 국제공조(인터폴) 40.81시간 순이었다. 

전화금융사기 사건에서 현장검거 즉 피의자 검거를 위한 현장 진출에는 전종

팀 소속의 복수 수사관들이 출동해야하므로 실질적인 해당 업무 소요시간이 매

우 길게 나타났다. 외근추적수사의 경우도 피의자 및 공범‧상선 추적을 위한 

CCTV 열람 외에, 피의자 소재지 탐문을 비롯한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조직 추적 

등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다양한 외근 활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본인 외에 상선확인을 위한 피의자 조사

(상선조사), 공작수사, 국제공조(인터폴) 등에 소요된 시간이 상대적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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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은, 전종팀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수사의 경우 단순 피의자(대포통장 

대여자 등) 보다는 범죄조직 및 그 핵심 역할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에 수사력

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화금융사기 사건 1건당 소요되는 업무량을 관서 유형별(지방청 수사대, 경

찰서 지능팀)로 보면, 지방청 수사대의 경우 평균 733.75시간, 경찰서 지능팀

(전종팀)의 경우 268.62시간으로서 지방청 수사대가 지능팀에 비해 약 3.6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서별 두 집단 간에 사건처리 시간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방청 

수사대의 경우 경찰서 지능팀에 비해 대형 사건을 위주로, 기획‧인지수사에 기

초한 팀 단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서 지능

팀의 경우 최근 급증하는 발생사건을 1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일부 대

형 사건을 지방청으로 이송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관내 발생사건 처리에 급급한 

현실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1건당 수사 업무량 조사결과를 기초로 수사관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

()을 추정해 보면 우선 시간 기준으로, 최근 3년(2015~2017) 평균 연간 기

본 근무일수(=249일)을 적용한 결과, 1,992시간으로 산출된다. 

처리사건의 건수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은 

=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 ÷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 

= 1,992시간() ÷ 574.56시간( ) 

= 3.467건으로 산출된다(기본 모형). 

한편 업무손실을 고려한 표준모형에서 1인당 연간 표준 근무시간()을 적

용하여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을 산출하면,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 ÷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 

= 1,946.08시간() ÷ 574.56시간( )

= 3.387건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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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체(P) 규모, 즉 전국 범위에서 전화금융사기 수사팀 소요인력()을 

산출해 보면, 우선 연간 사건수()는 최근 3년(2015~2017)을 기준으로 평균 

19,949.33건이고,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은 앞선 추정결과에서 

574.56시간이다. 따라서 연간 사건처리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19,949.33건() 

× 574.56시간( ) =11,462,087.04시간이다.

한편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의 경우 2015-2017년 3년 평균 1,992시

간을 적용하면, 우리 경찰 전체(P)의 전화금융사기 수사팀 기본 소요인력()

은,

= 11,462,087.04시간(×
 ) ÷ 1,992시간() = 5,754.06명으로 산출된

다(기본 모형에 따른 수사 소요인력). 

업무손실이 고려된 이른바 표준 모형을 통해서 수사 소요인력을 재산정할 경

우 경찰 전체의 전화금융사기 수사팀 표준 소요인력()은, 

= 11,462,087.04시간(×
 ) ÷ 1,946.08시간()= 5,889.83명으로 산

출된다(표준 모형에 따른 수사 소요인력). 

전체 경찰의 표준 소요인력() 외에 각 지역별(지방경찰청별) 전화금융사

기 수사 표준 소요인력()을 산출해 보면(전국 지방청에 대해 = 574.56시간

과 =1,946.08시간 적용),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2015~2017년 3년간 평균 6,347.3건의 사건이 발생

하여 1,873.97명의 수사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다음으로 3

년간 평균 4,373.0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기청이 1,291.08명, 1,327.7건의 사건

이 발생한 인천경찰청이 391.99명의 전담수사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광역시 이외에 지역 중에는 경북경찰청이 최근 사건 급증으로 인

해 3년간 평균 1,027건이 발생함으로써 부산경찰청(313.34명)에 근접하는 

303.21명이 요청되었다.

본 연구는 업무량 추정과 소요인력 산출 외에도 수사 소요인력 확보 이후의 

수사체제(조직‧운영)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개선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향후 전화금융사기 수사체제의 개선방향은 우선 조직 편제에서 조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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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수사역량 강화 위해 “금융범죄수사대” 형태의 수사조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이며(별도 직제 찬성 의견 84.6%), 각 수사팀 규모는 팀장의 통솔 가

능범위와 책임수사체제를 전제로 소팀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

종팀 분과 후에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계좌추적수사, 사이버수사 전문 수사

요원의 추가 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효과적 국제공조를 위해 해외 현지 출장을 비롯한 원스톱 수사지원, 

국제공조수사 교육훈련, 외국경찰과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 등이 추진되어야 하

며, 국내공조에서는 정보협력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계 내에 상

설 전담부서 설치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화금융사기가 2006년 이후 약 3년 주기로 순환 증가

(cyclical growth)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하여(2008, 2011, 2014, 

2017년에 각각 발생 건수 급증), 이미 우리사회에 고착화된 常數 범죄임을 밝

혔다. 

둘째, 전화금융사기 수사 업무 분석을 통해 전화금융사기가 전형적인 지능범

죄, 조직범죄, 국제성 범죄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통신수사, 금

융계좌추적, 사이버 수사 등 전화금융사기 수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주요 

세부 업무 분석결과들은 전화금융사기가 선진적인 통신기술과 금융거래 인프

라, 사이버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지능범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피의자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선조사와 외국인조사, 국제공조 

수사 업무들이 전화금융사기가 기본적으로 조직적‧국제적 성격의 범죄라는 점

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셋째, 2018년 출범한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 체제가 핵심 피의자 검거와 

범죄피해 방지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모형임을 보였다. 즉 전화금융사기 “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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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수사 활동은 기존 지능팀 내 “전담수사관”에 수사 모형과 달리, 기소

중지 또는 단순 피의자(대포통장 대여자 등) 검거에 머물기보다 외근추적수사

와 상선조사, 공작수사, 국제공조(인터폴) 등을 통해 범죄조직 및 그 핵심 역할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에 수사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전종수사팀 체

제는 피의자 검거 중 적극적인 추가범죄 차단 활동 등을 통해 범죄피해의 확산 

방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경찰 전체(P)의 전화금융사기 수사팀 기본 소요인력()을 

5,754.06명, 업무손실이 고려된 이른바 표준 소요인력()을 5,889.83명으로 

산출하였으며, 그 외에 각 지역별(지방경찰청별)로도 산출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의 경우 표준 소요인력()을 1,873.97명으로 추산하였다. 여기서 적용된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574.56시간)은 모든 사건의 전체 평균값이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1건당 소요되는 업무량이 관서 

유형별로 큰 차이가 난다(지방청 수사대의 경우 평균 733.75시간, 경찰서 지

능팀의 경우 268.62시간).12) 향후 어느 관서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에 따라, 수사관 증원 및 배치가 좀 더 세밀히 조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화금융사기 대응에는 범죄발생 후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발전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는 범죄 동향과 수법 추세를 실제 접해 본 현장 

수사관들의 경험이 매우 유효하다. 실제로도 전종수사팀 수사관들은 2018년 

상반기 동안13) 시민을 위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활동(홍보, 언론 등)에 수

사관 1인당 평균 1.42시간, 유관기관(정통부‧금감원 등)과 예방협력 활동(예방

12) 선행 연구인 마약수사전담팀 적정 인력 산출(2017) 연구에서는 마약류 사건 1건당 소요되는 업무

량이 지방청 수사대의 경우 평균 182.8049시간, 경찰서 마약팀의 경우 179.2976시간으로 지방청 

수사대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서별(지방청 수사대, 경찰서 마약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다. 즉 관서에 관계없이 전체 마약수사팀을 대상으로 한 소요시간 평균치(181.3675시간)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13) 정확히는 전종팀 출범이 출범한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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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개발, 합동 홍보 등)에 1.59시간, 관련업계(금융사‧통신사 등)와 예방협력 

활동에 1.24시간을 할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사 업무량에 수사관들의 이러

한 범죄예방 활동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범죄예방은 현재로서는 범죄수사와는 

다른 범주의 업무로서 판단되며, 수사관 개인 단위 연구보다는 향후 “팀 단위” 

연구에서 그 업무량을 팀내 업무로 반영‧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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